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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-26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70-32호(’70.07.25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영

등포구고시 제2019-175호('19.11.21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

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('19.12.26.)한 『대림동 1116-15 ~ 705-2간 도로개설공사』에 대하여,

2. 변경사항(지번분할 및 지장물 제외)이 발생햐여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

제91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

경)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3.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

고로 갈음 합니다.

4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로과(☎ 2670-3814)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

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21년 2월 18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(변경없음)

나. 사업의 개요(변경없음)

사업의 명칭 사업 위치 사 업 규 모 비 고

대림동 1116-15 ~ 705-2간 
   도로개설공사

대림동 1059-53 ~ 1047-3번지 폭 8m, 연장 270m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   1) 성 명 : 영등포구청장

  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

라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(변경없음)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: 별첨

바. 변경사항 : 지번분할(3필지)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(☎ 02-2670-38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제1802호 구    보 2021. 2. 18.(목)

- 2 -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위 

치 

도

현황

사진



제
18
02
호

구
  

  
보

20
21
. 
2.
 1
8.
(목

)

- 
3 

-



제
18
02
호

구
  

  
보

20
21
. 
2.
 1
8.
(목

)

- 
4 

-



제1802호 구    보 2021. 2. 18.(목)

- 5 -

공 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-247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

제24조의2 제3항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8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공 고 명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2. 공고기간 : ’21. 2. 18. ~ ’21. 3. 4.

3. 공고대상 : 43더2310 차량 외 2대

연번
등록번호
(차대번호)

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소 명령일자
운행정지
명령사유

1
43더2310

(KNAGN418BCA226858)
K5 김용*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*길 
**-**, ***호(영등포동*가, 

토방트윈빌(*))
2021-01-28

소유자 

요청

2
14조9527

(WBAAM11031M90746)
BMW

BAZHENV 

********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**길 
2, ***호(당산동, 훼미리하우스***) 2021-01-28

소유자 

요청

3
39우6081

(KNAJE55537K394640)
스포티지 태봉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**길 **, 

***호(당산동*가) 2021-01-25
소유자 

요청

4. 공고내용

  ○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

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,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

부에 기재됩니다.

  ○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

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

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○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, 직권으

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문 의 처 :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(☎ 2670-4282)


